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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다242123 판결  전보발령무효확인의 소] 

 

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,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‘변경된 보직의 

직무등급은 한 등급 아래이고, 근로자에게 적용할 직무등급은 종전과 같은 직무등급’이라는 취지의 

통지를 하였습니다.  그런데 위 회사는 그 보직변경으로부터 2년 후에 근로자의 직무등급이 강등되

었음을 전제로 성과보너스를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.  

 

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, 위 통지내용은 “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을 종전과 같이 

유지시켜 준다”는 의미였으므로,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등급이 강급된 것으로 보아 성과보너스를 감

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 

 

이에 항소심 법원은 물론 상고심 법원도,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직무등급에 따라 계산된 

성과보너스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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